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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 역시 참 공자 우 및 지원에 한 례 

일부개 례안

 안

번 호
936

                발 연월일 : 2009.   11.   5.

                발    자 : 천호· 근학· 종 ·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철· 지상 원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찬 자 3인)

  안

  ○「공직 거 」 86 3항  공 원 등  거에 향  미 는 행

지 한 간 에도  ㆍ개 하여 참 수당  지 하는 

것  에 근거하여 수립ㆍ시달한 본시책   안에  공하는 

행 에 해당 에 라 시행  변경하고  함.

  주 내

  ○ 시행  공포한 날  함.( )

  참고사항

  ○  검  췌사항 1 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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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 역시조례 제 호

인천 역시 참 유공자 우 지원에 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인천 역시 참 유공자 우 지원에 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

같이 개정한다.

인천 역시조례 제4327호 인천 역시 참 유공자 우 지원에 한

조례(일부개정조례) 부칙  2010년 7월 1일부터 를  공포한 날

부터 로 한다.

 는 공포한 날 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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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ㆍ구조문 비표

       행 개      안

천 역시조례 제4327호 천 역시 

참전 공   및 지원에 한 조례 

( 부개정조례) 부칙

 조례는 2010년 7월 1 부터 시행

한다.

천 역시조례 제4327호 천 역시 

참전 공   및 지원에 한 조례 

( 부개정조례) 부칙

--------- 공포한 날부터 -------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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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  검  췌사항

 계

  참 공 우  단체 립에 한 

  - 3 ( 상)

  가 공  등 우  지원에 한 

  - 4 ( 상 가 공 )

  고엽 후  등에 한 

  - 7 (고엽 후  등에 한 진료 등)

  지

  - 9 (지 단체  사 )

  - 22 ( )

  공직 거

  - 86 (공 원 등  거에 향  미 는 행 지)

규

비 상

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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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법령 발췌사항

【참 공자 우 및 단체설립에 한 법률】

3  ( 상 <개  2002.1.26>) ①   상 는 참 공  한다. <신

 2002.1.26>

  ②다  각  1에 해당하는 에 하여는   하지 아니한다. <개  

2002.1.26, 2007.1.3>

   1. 「 가보안 」  행  하여 고 상  실  고 고 그  

 

   2. 통  하는 죄  하여 고 1  상  실  고  고 그  

 

   3. 상습  통  하는 상행  한 

  ③ 가보훈처  2항  규 에 하여   상에   가 다  

각  1에 해당하게  에는 그  뉘우  도가 하다고 는 경우에 한

하여 5  규 에 한 등 신청  다시 아 등  여  결 하여 지원  할 

수 다. <개  2002.1.26>

   1. 고 상  실  고   경우에는 그 집행  료(집행  료  것

 보는 경우  포함한다) 거나 집행   날  3  경과한 

   2. 1  경우에는 1항  규 에 하여     날  2

 경과한 

  ④ 가보훈처  2항 또는 3항  규 에 한 사실  등  하여 과

 리하는 에 죄경  등   청할 수 다. <개  2002.1.26>

【국가 공자 등 우 및 지원에 한 법률】

4  (  상 가 공  <개  2008.3.28>) ① 다  각  어느 하나에 해당

하는 가 공  그  등(다  에   에 규  우 등  도  규

  포함한다)   에  우  는다. <개  2008.3.28, 2009.2.6>

   1. 순 열: 「독립 공 우에 한 」 4 1 에  순 열

   2. 애 지사: 「독립 공 우에 한 」 4 2 에  애 지사

   3. 몰 경( 몰 경): 다  각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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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가. 나 경찰공 원   또는 에 하는 직 수행  사망한 [

원( 원)  1959  12월 31  에  또는 에 하는 직 수

행  사망한  포함한다]

    나. 나 경찰공 원   또는 에 하는 직 수행  상 (상 )  

고 역(퇴역· 역 또는 상근 비역 집해  포함한다. 하 같다) 또는 

퇴직( 직  포함한다. 하 같다)한 후 6 1항에  등 신청 에 

그 상  하여 사망하 다고 학   ( 원  1959  

12월 31  에  또는 에 하는 직 수행  상  고 퇴직한 

후 6 1항에  등 신청 에 그 상  하여 사망하 다고 학

   포함한다)

   4. 상 경( 상 경): 나 경찰공 원   또는 에 하는 직 수

행  상  고 역( 역)하거나 퇴직한 ( 원  1959  12월 31

 에  또는 에 하는 직 수행  상  고 퇴직한  포함한

다)  그 상 도가 가보훈처 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 6 4에  

상 등 에 해당하는 신체  애   것   

   5. 순직 경(순직 경): 다  각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

    가. 나 경찰공 원  훈  또는 직 수행  사망한 (공 상  

질병  사망한  포함한다)

    나. 나 경찰공 원  훈  또는 직 수행  상 (공 상  질병  

포함한다. 하  에  같다)  고 역하거나 퇴직한 후 6 1항에 

 등 신청 에 그 상  하여 사망하 다고 학   

   6. 공상 경(공상 경): 나 경찰공 원  훈  또는 직 수행  상

(공 상  질병  포함한다)  고 역하거나 퇴직한  그 상 도가 

가보훈처 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 6 4에  상 등 에 해당하는 

신체  애   것   

   7. 공수훈 ( 공수훈 ): 공훈   

   8. 보 수훈 (보 수훈 ): 보 훈   

   9. 6·25참  재 학도 (재 학도 )( 하 "재 학도 " 라 한

다): 한민  민  본에 거주하   1950  6월 25  1953

 7월 27 지  사 에 나 엔 에 지원 하여 6·25 쟁에 참

하고 한 (  나  고 고  는 한다)

   9 2. 6·25 쟁 참 공  : 「참 공 우에 한 」 2 2 가   

다  마 지  규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같   5

에 라 등  . 다만, 라 에 해당하는 사람  6·25 쟁에 참 한 

에 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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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10. 4·19 사망 : 1960  4월 19  후한 에 참가하여 사망한 

   11. 4·19 상 : 1960  4월 19  후한 에 참가하여 상   

 그 상 도가 가보훈처 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 6 4에  

상 등 에 해당하는 신체  애   것   

   12. 4·19 공 : 1960  4월 19  후한 에 참가한   10  

11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 건 포 (건 포 )   

   13. 순직공 원: 다  각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

    가. 「 가공 원 」 2   「지 공 원 」 2 에 규  공 원( 과 

경찰공 원  한다)과 가나 지 단체에  상  공 에 사

하는 통  하는 직원  공  하여 사망한 (공 상  질

병  하여 사망한  포함한다)

    나. 「 가공 원 」 2   「지 공 원 」 2 에 규  공 원( 과 

경찰공 원  한다)과 가나 지 단체에  상  공 에 사

하는 통  하는 직원  공  하여 상 (공 상  질병  

포함한다. 하  에  같다)  고 퇴직한 후 6 1항에  등 신

청 에 그 상  하여 사망하 다고 학   

   14. 공상공 원: 「 가공 원 」 2   「지 공 원 」 2 에 규  공

원( 과 경찰공 원  한다)과 가나 지 단체에  상  

공 에 사하는 통  하는 직원  공  하여 상 (공 상

 질병  포함한다)  고 퇴직한  그 상 도가 가보훈처  실

시하는 신체검사에  6 4에  상 등 에 해당하는 신체  애  

 것   

   15. 가사  특별공 순직 ( 하 "특별공 순직 "라 한다): 가사 에 

한 공  는   그 공  어 순직한  에   

  상  결  

   16. 가사  특별공 상 ( 하 "특별공 상 "라 한다): 가사 에 

한 공  는   그 공  어 상    그 상 도

가 가보훈처 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 6 4에  상 등 에 해당

하는 신체  애   것  어 에     상

 결  

   17. 가사  특별공 ( 하 "특별공 "라 한다): 가사 에 한 

공  는   15  16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 에  

   상  결  

  ② 1항  함에 어  다  각  사항에 한 체  과 는 

통  한다. <개  2008.3.28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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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1. 1항 3 가 :  또는 에 하는 직 수행  사망한 

   2. 1항 3 나   4 :  또는 에 하는 직 수행  상    

또는 상  고 그 상  하여 사망하 다고 학   

   3. 1항 5 가 : 훈  또는 직 수행  사망한 (공 상  질병  사망

한  포함한다)

   4. 1항 5 나   6 : 훈  또는 직 수행  상 (공 상  질병  포

함한다. 하  에  같다)    또는 상  고 그 상  하여 사

망하 다고 학   

   5. 1항 13 가 : 공  하여 사망한 (공 상  질병  하여 사망한 

 포함한다)

   6. 1항 13 나   14 : 공  하여 상 (공 상  질병  포함한다. 

하  에  같다)    또는 상  고 그 상  하여 사망하 다

고 학   

  ③ 삭  <2002.1.26>

  ④ 1항에도 하고 1항 1   2 에  순 열·애 지사  우에 

필 한 사항    한다. <개  2008.3.28>

  ⑤ 1항에도 하고 1항 9 2에  6·25 쟁 참 공  우에 하

여는 「참 공 우에 한 」  하는 에 다. <개  2008.3.28>

  ⑥ 1항 3  6 지, 13  또는 14 에  가 공  건에 해

당 는 가 다  각  어느 하나에 해당 는 원  사망하거나 상  

 1항  6 에 라 등 는 가 공 , 그  또는 가 에  한다. 

<신  2008.3.28>

   1. 가피한 사  없  본  고  또는 한 과실(과실)  한 것 거나 가

피한 사  없    또는  상    하여 생한 경

우

   2. 공  탈한 상태에  사고나 재해  한 경우

   3. 난·싸움 등 직 수행  볼 수 없는 사 (사 )  행 가 원   경우

   4. 해행  한 경우

【고엽 후 의증환자 등에 한 법률】

7  (고엽 후  등에 한 진료 등) ① 가보훈처  4 7항  8

항에 라 고엽 후  또는 고엽 후  2  결 ㆍ등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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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항에  애등 에 해당 는 것   에 하여는 든 질병( 상  포

함한다. 하  항에  같다)  진료하고, 그  에 하여는 그 결 ㆍ등  

사 가  질병만  진료한다. 다만, 다  각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 

생한 질병에 하여는 진료하지 아니한다.

   1. 본  고  또는 과실

   2. 타 에 한 해(危害)

   3. (고엽 후  2 는 한다)

   4.  복  에 생한 것

  ② 가보훈처  1항에  진료  보훈병원 에게 탁한다. 다만, 필 하다

고 는 경우에는 다  료 에 탁하여 그 진료  하게 할 수 다.

  ③ 다  각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료   그 진료과 에  해당 

가 고엽 후 ㆍ고엽 후  또는 고엽 후  2  단  

통  하는 에 라 지체 없  진료   상 견 (臨床所見書)  

보훈병원 에게 보내야 한다.

   1. 「 가 공  등 우  지원에 한 」 42 1항  2항에 라 고

엽 후 에 한 진료  수행하는 가나 지 단체  료시   

가  진료  탁  료시 . 다만,   6 1항에 라 상 경

나 공상 경  보고 진료  하는 경우  한한다.

   2. 「 지원에 한 」 20 1항에 라 고엽 후 에 한 

진료  수행하는 료 . 다만,   6 2항에 라 료지원 상  

보고 진료  하는 경우  한한다.

   3. 2항 단 에 라 고엽 후  또는 고엽 후  2  진료  

탁  료

  ④ 보훈병원  진료과 에  고엽 후 ㆍ고엽 후  또는 고엽

후  2  단 는 경우  3항에 라 료    료

  경우에는 그 가 고엽 후 ㆍ고엽 후  또는 고엽 후

 2 지  검진한 후 그 결과  가보훈처 에게 하여야 한다.

  ⑤ 가보훈처  4항에 라  검진 결과   고엽 후 ㆍ

고엽 후  또는 고엽 후  2 지  결 하고, 고엽 후

ㆍ고엽 후  또는 고엽 후  2  결  에게 그 결  알리

고, 4 8항에  등 에 등 하여야 한다.

  ⑥ 1항과 2항에  진료  진료  탁에 필 한 사항  통  한

다.

  ⑦ 가보훈처  고엽 후  또는 고엽 후  2  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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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각각  애등 에 해당하는 것   에게는 산  에  수

당  지 할 수 다. 다만, 수당  지 상 가 「 가 공  등 우  지원에 

한 」 4 1항 4  또는 6 에  상 경 나 공상 경  같  

에  보상  고 는 경우에는 본  하나  택하게 하여 지 한다.

  ⑧ 7항에  애등  , 수당  지 액ㆍ지 , 그 에 지 에 

필 한 사항  통  한다.

  ⑨ 가보훈처  7항 본 에  수당  지 상   고엽 후  

그 가 에 하여는 3 에도 하고 「 가 공  등 우  지원에 한 

」 3   4  하여 지원과 취업지원  하 , 그 지원   수 

는 가  는 같   5 1항 1 ㆍ 2   같   2항에 해당하는 

 하 , 고엽 후 가 사망한 에도 지원과 취업지원  한다. 다만, 

지원  경우에는 같   5 1항 1 에 해당하는 는 한다.

  ⑩ 1항에  진료   리는 3 에도 하고 4 1항에  등

 신청한 날  생한다.

  [ 개  2007.12.21]

【지방자치법】

9  (지 단체  사 ) ① 지 단체는 할 역  사  에 

라 지 단체에 하는 사  처리한다.

  ② 1항에  지 단체  사  시하  다  각  같다. 다만, 에 

 다  규  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  2007.5.17>

   1. 지 단체  역, 직, 행 리 등에 한 사

    가. 할 역 안 행 역  ㆍ   역  

    나. ㆍ규  ㆍ개 ㆍ폐지  그 운 ㆍ 리

    다. 산하(산하) 행  직 리

    라. 산하 행   단체  지도ㆍ감독

    마.  공 원  사ㆍ후생복지  

    . 지   지   수  과  징수

    사. 산  편 ㆍ집행  계감사  재산 리

    아. 행 비 리, 행 산   행 리개

    . 공 재산 리(공 재산 리)

    차. 가 계등   주민등  리

    . 지 단체에 필 한 각  사  통계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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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2. 주민  복지 진에 한 사

    가. 주민복지에 한 사업

    나. 사 복지시  ㆍ운   리

    다. 생  곤 (곤 )한  보   지원

    라. ㆍ아동ㆍ심신 애 ㆍ청   ( )  보  복지 진

    마. 보건진료  ㆍ운

    . 염병과 그  질병  과 역

    사. 지ㆍ ( )  납골당  운 ㆍ 리

    아. 공 객업  생  개 하  한 지도

    . 청 ,  수거  처리

    차. 지 공 업    운

   3. 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 에 한 사

    가. 지( 지)ㆍ보(보) 등 업 수시    리

    나. 산 ㆍ 산 ㆍ 산 ㆍ수산  생산  통지원

    다. 업 재  리

    라. 복합  운 ㆍ지도

    마. 업  득사업  ㆍ지도

    . 가 업  

    사. 공 림 리

    아. 규  산 개 사업  낙  진 사업

    . 가 염병 

    차. 지역산업  ㆍ지원

    . 비  보    

    타. 업  

    . 지역특 산업  개 과 ㆍ지원

    하. 우수 산  개 과 민  개

   4. 지역개 과 주민  생 경시  ㆍ 리에 한 사

    가. 지역개 사업

    나. 지  ㆍ건 사업  시행

    다. 도시계 사업  시행

    라. 지 도(지 도), 시 도  신 ㆍ개수(개수)  지

    마. 주거생 경 개    지원

    . 주택 개량  취락  개

    사. 연보 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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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아. 지 1 하천, 지 2 하천  하천  리

    . 상수도ㆍ하수도    리

    차. 간 수시    리

    . 도립공원ㆍ 립공원  도시공원, 지 등 ㆍ 양시    리

    타. 지  도사업  경

    . 주차 ㆍ 통 지 등 통편 시    리

    하. 재해 책  수립  집행

    거. 지역경    지원

   5. ㆍ체 ㆍ ㆍ 술  진 에 한 사

    가. 아원ㆍ 원ㆍ 등학 ㆍ 학 ㆍ고등학   에 하는 각  학  

ㆍ운 ㆍ지도

    나. 도 ㆍ운동 ㆍ ㆍ체 ㆍ ㆍ공연 ㆍ미술 ㆍ 악당 등 공공

ㆍ체 ㆍ 시    리

    다. 지 재  지 ㆍ보   리

    라. 지 ㆍ 술  진

    마. 지 ㆍ 술단체  

   6. 지역민   에 한 사

    가. 지역  직  민 직(  포함한다)  편 과 운   지도ㆍ감독

    나. 재 과 

22  ( ) 지 단체는   안에  그 사 에 하여  할 

수 다. 다만, 주민  리 한 또는  과에 한 사항 나  할 에

는   어야 한다.

【공직선거법】

86  (공 원 등  거에 향  미 는 행 지) ①공 원( 원과 그 보 ·

비 ·비   지 원  한다), 53 (공 원 등  후보) 1항 4  

 6 에 규   등  상근 ·직원, 통·리·  , 주민 원 원과 

향 비  상  간 , 특별 에 하여 립  민운동단체  가나 

지 단체  연 또는 보  는 단체( 게살 운동 ·새마 운동

·한 연맹  말한다)  상근 ·직원  들 단체 등(시·도 직  ·시·

직  포함한다)  는 다  각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 하여 는 

아니 다. <개  1997.11.14, 2000.2.16, 2002.3.7, 2004.3.12, 2005.8.4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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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1. 직원 또는 거 민에게  타 여하  하고 특  당 나 후

보 (후보 가 고  하는  포함한다. 하  항에  같다)  업  보

하는 행

   2. 거운동  에 참여하거나 그  실시에 여하는 행

   3. 당 또는 후보 에 한 거  지지도  사하거나  하는 행

   4. 거 간  직원 또는 거 민에게 여하  하고  하는 

  타  주거나  약 하는 행 . 다만, 상  타 

거나 직 상  행  앙 거 리 원 규  하는 행  한다.

   5. 거 간  가 또는 지 단체  산  시행하는 사업  시 공사  

진행하지 아니할 사업  공식  거행하는 행

   6. 거 간  상  업   하는 행

   7. 거 간  가 간에 그 업   나 시  하는 행

  ②지 단체   거  60 ( 거  60 후에 실시사 가  보

거등에 어 는 그 거  실시사 가  )  거 지 다  각  

1에 해당하는 행  하여 는 아니 다. <신  1995.12.30, 1997.11.14, 

1998.4.30, 2000.2.16, 2002.3.7, 2004.3.12>

   1. 삭  <2004.3.12>

   2. 당  강· 책과 주 ·주  거 민  상  보· 하는 행 . 다만, 

당해 지 단체   거에 비후보  또는 후보 가 는 경우에는 그

러하지 아니하다.

   3. 창당 ·합당 ·개편   후보  하고는 당  개 하는 

시 강연 , 견· 책 , 당원연수·단합  등 체  행사에 참 하

거나 거 책 , 거사 , 거연락  하는 행 . 다만, 당해 지

단체   거에 후보 가 는 경우  당원  당  당원만  

상  개 하는 당  공개행사에 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

아니하다.

   4. 다  각  1  하고는 양강 , 사업 , 공청 , 직능단체 , 체

, 경 행사, 민원상담 타 각  행사  개 하거나 후원하는 행

    가. 에 하여 개 하거나 후원하도  규  행사  개 ·후원하는 행

    나. 특 ·특 시 에 개 하지 아니하  그  달 할 수 없는 행사

    다. 천재·지변 타 재해  ·복  한 행

    라. 직업보도  또는 상  실시하는 양강  개 ·후원하는 행  또는 주

민 가 개 하는 양강  후원하는 행 . 다만,   는 

새 운 강  개 하거나 수강생  원하거나  하여 실시하는 주

민  양강  후원하는 행 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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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마. 집단민원 또는 한 민원  생하    해결하  한 행

    . 가  내지 마 에 하는 행  앙 거 리 원 규  하는 행

   5. 통·리·  에 참 하는 행 . 다만, 천재·지변 타 재해가 거나 집단민

원 또는 한 민원  생하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  ③지 단체   다  각  어느 하나에 하는 간 동안 112 (

행   등) 2항 4  직 상  행  하여 그  직  또는  

거나 그가 하는 것  할 수 는  직원 또는 거 민에게 

여하  하고  하는   타  주거나  약 하는 행

 하여 는 아니 다. 다만, 그 직 상  행  하여 지 단체가 당해 

지 단체   개시    행하여 거나 다  각  규

에  간개시  에 상· ·  등  체  한 당해 지 단

체  에 라  행하여   그   주거나  약 하는 

행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  2004.3.12, 2005.8.4>

   1. 거 역  당해 지 단체  할 역과 같거나 겹 는 거  후보 가 

고  하는 경우

     거  1 (보 거등에 어 는 그 거  실시사 가  )  거

지

   2. 1  거  경우

     거  60 ( 거  60 후에 실시사 가  보 거등에 어 는 그 

거  실시사 가  )  거 지

  ④ 3항 단  규 에 하고 다  각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"그

가 하는 것  할 수 는 "에 해당 는 것  한다. <신  2005.8.4>

   1.  상· · ·시  등  ·변경하는 경우

   2. 당해 지 단체   참 한  또는 행사에  행하는 경우

   3. 당해 지 단체   업  보하는 등 그  하는 행 가 가 는 

경우

   4. 당해 지 단체   직  또는  할 수 는  행하는 

경우

   5. 그 에  각  어느 하나에 하는 것  앙 거 리 원 규  

하는 경우

  ⑤지 단체   다  각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하고는 지

단체  사업계 · 진실  타 지 단체  동상  알리  한 보

( 보지· 식지·간행 ·시 · ·  타  보   신 ·  하여 

행하는 경우  포함한다)  별  1  1  과하여 행·  또는 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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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아니  당해 지 단체   거  거  180 (보 거 등에 

어 는 그 거  실시사 가  , 하 6항에  같다)  거 지는 

보  행·  또는 할 수 없다. <신  1998.4.30, 2000.2.16, 2004.3.12, 

2006.3.2>

   1. 에 하여 행·  또는 하도  규  보  행·  또는 

하는 행

   2. 특 사업  진하  하여 그 사업과 해 계가 는 나 계주민  동

 얻  한 행

   3. 집단민원 또는 한 민원  생하    해결하  한 행

   4. 타  각  1에 하는 행  앙 거 리 원 규  하는 행

  ⑥지 단체   당해 지 단체   거  거  180  거

지 주민 가 개 하는 양강 에 참 할 수 없 , 근 시간 에 공공

 주 하는 행사  행사에는 참 할 수 없다. <신  1998.4.30, 2002.3.7>

  [2006헌마1096, 2008.5.29 헌 재  한 헌결   는 공 원  지  

하지 아니한 행 에 하여 하는 한 헌 에 ]


